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99

 제출연월일 : 2022.  1.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 사업소 신설 및 인력 보강으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을 

정비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지문화국에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문화체육과를 둠

(안 제7조)

  나.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정보통신과를 둠(안 제10조)

  다. 사업소에 친환경사업소, 평생교육원을 둠(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라. 정원의 총수는 1,080명을 1,093명으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6급 이하 1,001명을 1,013명으로 조정(안 별표 5)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6. 예산수반 사항 : 덧붙임

  ○ 소요경비 : 세부내역 비용추계서 참고

7.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1. 14. ~ 2022. 1. 20. [7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 평가 : 의견없음

  다. 부패영향 평가 : 의견없음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복지교육국”을 “복지문화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시브랜드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을 “도시브랜드담당

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복지교육국)”을 “(복지문화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복지교육국”을 “복지문화국”으로 하고,“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

과”를 “문화체육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

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3. 문화재, 관광,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회계과, 문화체육과”를 “회계과, 정보통신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산정보 및 통신에 관한 사항

 6. 통계조사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스마트시티 전략 수립 및 구축에 관한 사항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소장) 사업소에 소장 또는 원장(이하“소장 등”이라 한다)을 두며 

소장 등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업무) 사업소별 소장 등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사업소

    가. 청소행정ㆍ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나. 하남유니온파크ㆍ타워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자원의 재활용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상수도사업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상수도시설 및 간이상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바. 하수도사업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 하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아.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자. 오수관리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원

    가. 평생교육 계획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나. 학교지원 및 무상급식 추진에 관한 사항

    다. 도서관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80명”을 “1,09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57명”을 “1,070명”으로 한다.

별표 1의 하남시 미사도서관란 다음에 하남시 위례도서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남시 위례도서관   하남시 위례대로 230(학암동)

별표 1의 친환경사업소란 다음에 평생교육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평생교육원   하남시 아리수로 545(망월동)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복지교육국”

을 인용한 경우에는 “복지문화국”을, “정보통신담당관”을 인용한 경우

에는 “정보통신과”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서명 정책기획관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정책기획관
박 춘 오

팀장

직위․성명

조직성과팀장
박 재 홍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정 연 호
(790-554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ㆍ단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일자리경제국, 복지

교육국, 안전도시국, 교통건설국, 녹

색환경국, 자치행정국, 미래도시사업

단을 둔다.

제4조(국ㆍ단의 설치) -------------

------------------------- 복

지문화국---------------------

----------------------------

-----------.

제5조(보좌기관) ① 부시장 직속으로

정책기획관, 청렴감사관, 도시브랜드

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을 둔다.

제5조(보좌기관) ① ---------------

------------------- 도시브랜드

담당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정보통신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산정보 및 통신에 관한 사항

2. 통계조사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에 관한 사항

3. 스마트시티 전략 수립 및 구축에

관한 사항

<삭 제>

제7조(복지교육국) ① 복지교육국에 복

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

육과,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를

둔다.

제7조(복지문화국) ① 복지문화국에--

----------------------------

------- 문화체육과------------

------.

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② 복지문화국장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평생교육 계획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3. 문화재, 관광, 문화예술---------

--

4. 학교지원 및 무상급식 추진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0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문

화체육과를 둔다.

제10조(자치행정국) ① ------------

------------------------- 정

보통신과------.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②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문화재, 관광, 문화예술에 관한 사

항

5. 전산정보 및 통신-------------

-

6.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6. 통계조사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신 설> 7. 스마트시티 전략 수립 및 구축에

관한 사항

제15조(설치) 「지방자치법」 제114조

에 따라 친환경사업소를 두고, 친환

경사업소에는 자원순환과, 상수도과,

하수도과를 둔다.

제15조(설치) 「지방자치법」 제127조

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제16조(소장) 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

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소장) 사업소에 소장 또는 원장

(이하“소장 등”이라 한다)을 두며 소

장 등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

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업무) 친환경사업소장이 관장하

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업무) 사업소별 소장 등------

-----------------------.

1. 청소행정ㆍ자원재활용에 관한 사

항

1. 친환경사업소

가. 청소행정ㆍ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나. 하남유니온파크ㆍ타워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자원의 재활용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상수도사업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상수도시설 및 간이상수도 관

리에 관한 사항

바. 하수도사업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 하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

항

아.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자. 오수관리에 관한 사항

2. 하남유니온파크ㆍ타워 운영에 관

한 사항

2. 평생교육원

가. 평생교육 계획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나. 학교지원 및 무상급식 추진에

관한 사항

다. 도서관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

항

3. 자원의 재활용 시설의 건설과 운영

에 관한 사항

<삭 제>

4. 상수도사업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5. 상수도시설 및 간이상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6. 하수도사업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7. 하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8.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삭 제>

9. 오수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제21조(정원의 총수) 하남시에 두는 정

원의 총수는 1,080명이며, 다음 각 호

제21조(정원의 총수) --------------

-------- 1,093명이며-----------



와 같이 구분한다. -------------.

1. 집행기관의 정원 : 1,057명 1. ------------- 1,070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표 1]

시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3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하남시청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 신장도서관   하남시 하남대로 740(신장동)

하남시 나룰도서관   하남시 덕풍북로 180(덕풍동)

하남시 덕풍도서관   하남시 역말로 14(덕풍동)

하남시 세미도서관   하남시 세미로1길 15(풍산동)

하남시 디지털도서관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90-2(망월동)

하남시 미사도서관   하남시 아리수로 545(망월동)

하남시 위례도서관   하남시 위례대로 230(학암동)

하남시보건소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미사보건센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망월동)

친환경사업소   하남시 미사대로 710(신장동)

평생교육원   하남시 아리수로 545(망월동)

천현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검단남로 48(하산곡동)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신장1로27번길 13(신장동)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대청로21번길 32(신장동)

덕풍1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덕풍공원로 110(덕풍동)

덕풍2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덕풍공원로 12(덕풍동)

덕풍3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덕풍서로 66(덕풍동)

풍산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하남대로 1037-4(풍산동)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미사강변남로 59(망월동)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아리수로 531(망월동)

감북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감북로 39(감북동)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감일순환로 175(감이동)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위례순환로 310(학암동)

춘궁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서하남로 490(춘궁동)

초이동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초이로 65(초이동)



[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2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총 계 1,093 1,093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083 1,083

3급 1 1

4급 10 7 1 2

5급 59 30 3 6 6 14

6급 이하 1,013 1,013

별정직 계 3 3

5급상당 1 1

6급상당 
이하 

2 2

연구직 계 6 6

연구사 6 6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매년 임금인상률을 1.7%로 전제함

※ 2022년 1.4%, 2021년 0.9%, 2020년 2.9%

   ❍ 매년 호봉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률은 4.0%로 전제함

  나. 추계결과

   ❍ 5년간 소요금액 : 4,037,582천원 (단위：천원)

구 분 총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지방세 추가소요 금액 4,037,582 720,556 761,628 805,040 850,928 899,430

추가소요
인건비
(총 12명)

보수 3,819,850 681,699 720,556 761,628 805,040 850,928

임금인상(1.7%) 64,937 11,589 12,249 12,948 13,686 14,466

호봉 상승(4.0%) 152,794 27,268 28,822 30,465 32,202 34,037

※ 2021년 공무원 평균 보수지급액 4급 : 97,200천원 / 6급 : 73,797천원 / 7급 : 55,709천원 / 8급 :
42,948천원 / 9급 : 36,226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정책기획관 박춘오


